
숨겨진 땅?
공주시가 찾아드립니다!
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땅을 간편한 

절차에 의해 찾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.

조상땅 찾기



▶ 1960. 1. 1. 이전 사망자 : 장자 상속

▶ 1960. 1. 1. 이후 사망자 : 법정상속인

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직계 존·비속 소유의 

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, 상속인에게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

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 

니다.

조상땅찾기란?

○ 신청자격 : 상속인, 대리인 (법정대리인 및 수임인)

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!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!



①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시·군·구청 방문

②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‘씨:리얼’https//seereal.lh.or.kr 이용

공주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.

문의 :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(041-840-8477)

본인 소유의 토지현황 알아보기!

- 상속인이 신청 시 -

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② 제적등본(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)

③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)

- 대리인이 신청 시 -

① 위임장

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
③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※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
   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필수.

※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
    등재 돼 있어야 함.

○ 신청서류






